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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기본방침
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․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

검   토   보   고   서

보건복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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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(안)

검 토 보 고 서

2025. 09. 05.

전문위원 강영숙

1. 제안이유

  ◦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일반․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추가경정 

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추가경정예산안 규모

□ 세입예산안(총괄)

〈보건소 세입 예산안 규모〉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
%

계 22,248,010 18,885,150 3,362,860 17.8

건 강 정 책 과 1,644,195 1,562,083 82,112 5.26

건 강 관 리 과 16,716,121 13,951,492 2,764,629 19.82

의  약  과 3,258,358 2,777,263 481,095 17.32

보 건 위 생 과 550,194 540,171 10,023 1.85

보 건 지 소 79,142 54,141 25,001 46.18

  ◦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추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62백만원이 

     증가한 222억 48백만원이며, 세입 증가율은 일반회계 17.8%임



- 2 -

〈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대비 증감률〉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
%

일반회계 총예산 1,247,522,538 1,088,786,374 158,736,164 14.58

보 건 소  예 산 22,248,010 18,885,150 3,362,860 17.8

※ 비 중 ( % ) 1.78 1.73 2.12

 ◦ 금번 추경 편성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1.78%,

세입 추가증가율 대비 2.12%에 해당함.

□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<세외수입 현황>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
%

계 58,402 7,000 51,402 734.3

건 강 관 리 과 18,655 0 18,655 100
국가예방접종실시(인플루엔자환수 
금)등 6개사업 자체보조금 및 
위탁비 반환 수입 

의   약   과 39,747 7,000 32,747 467.8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
등 5개 사업의 자체보조금반환수입

  ◦ 세외수입은 국가예방접종실시(인플루엔자 환수금)등 14개 보조금 사업 정산에 

따른 반환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51백만원이 증가되었고

<국·시비보조금 현황>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
%

계 18,457,651 17,970,044 487,607 2.71

건 강 정 책 과 1,303,236 1,262,874 40,362 3.20

건 강 관 리 과 14,373,835 13,936,907 436,928 3.14

의   약   과 2,780,580 2,770,263 10,317 0.37

보 건 지 소 71,735 46,735 25,000 53.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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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◦ 보조금은 국·시비보조금 확정내시, 신규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

중심 금연지원서비스(65백만원), 요실금치료지원사업(20백만원), 공공심야약국 

운영비(62백만원), 소아 야간휴일진료센터 지원사업(1억 80백만원) 등 36개사업  

4억 87백만원이 증액되었고, 보조금은 보건소 세입 추가예산의 87%를 차지함.

<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현황>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
%

계 2,798,851 0 2,798,851 100

건 강 정 책 과 41,750 0 41,750 100 · 전년도 이월금
 (24회계년도 국·시비보조금 미사용잔액)

건 강 관 리 과 2,309,046 0 2,309,046 100
· 전년도 이월금: 22억 48백만원
 (24회계년도 국·시비보조금 미사용잔액)
· 보조금 등 반환금 : 60백만원

의   약   과 438,031 0 438,031 100
· 전년도 이월금 : 3억 27백만원
 (24회계년도 국·시비보조금 미사용잔액)
· 보조금 등 반환금 : 1억 10백만원

보 건 위 생 과 10,023 0 10,023 100 · 전년도 이월금
 (24회계년도 시비보조금 미사용잔액)

보 건 지 소 1 0 1 100 · 전년도 이월금
 (24회계년도 시비보조금 미사용잔액)

  ◦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총 27억 98백만원으로 국․시비보조금 미사용잔액 26억 

28백만원, 반환금 1억 70백만원이 편성되었음.

□ 세출예산안(총괄)

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〉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
%

계 47,070,426 43,449,167 3,621,259 8.33

건 강 정 책 과 14,337,971 14,298,618 39,353 0.28

건 강 관 리 과 24,714,753 21,536,550 3,178,203 14.76

의 약 과 5,748,018 5,382,852 365,166 6.78

보 건 위 생 과 868,663 857,442 11,221 1.3

보 건 지 소 1,401,021 1,373,705 27,316 1.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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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◦ 2025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470억 70백만원으로, 

기정예산 대비 8.33%인 36억 21백만원이 증액되었음. 

〈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대비 증감률〉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
%

일반회계 총예산 1,247,522,538 1,088,786,374 158,736,164 14.58

보 건 소  예 산 47,070,426 43,449,167 3,621,259 8.33

※ 비 중 ( % ) 3.77 3.99 2.28

  ◦ 금번 추경 편성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3.77%, 

세출추가 증가율 대비 2.28%에 해당함.

□ 부서별 세출예산안

 1) 건강정책과

(단위:천원)

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
%

일 반 회 계 14,337,971 14,298,618 39,353 0.28

   ◦ 건강정책과 소관 세출추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.28%인 39백만원이 증액

되었으며, 주요내역으로

     - 보건청사 유지 운영 사업으로 보건소 관용차량 구매비 10백만원을 성립전 

예산으로 편성하였고 

     -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간접흡연 피해 예방 실외 흡연시설 설치 

공모사업 선정으로 65백만원이 증액됨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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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-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46백만원 감액 편성됨

     - 국·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백만원이 편성되었음

〈 건강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편성 내역 〉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
%

보건청사 유지 운영 1,107,884 1,097,872 10,012 0.91
<성립전>
국·시비 보조금 교부
(보건소 관용차량 구매)

지역사회중심 

금연지원 서비스
309,860 244,860 65,000 26.55

<신규> <공모선정> 
간접흡연피해예방 실외 흡연장치설치
시비(100) 보조금 

인력운영비(동행센터 

방문간호사 인건비)
10,077,772 10,123,972 △46,200 △0.46

<확정내시>
시·구비 매칭 보조금

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,541 0 10,541 100
· 국비 반환금 : 6건 6백만원 
· 시비 반환금 : 9건 4백만원

 

 2) 건강관리과

(단위:천원)

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
%

일 반 회 계 24,714,753 21,536,550 3,178,203 14.76

  ◦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.7%인 31억 78백만원이 증액

되었으며, 주요내역으로

    - 방역소독사업, 요실금치료지원사업 등 6개사업에 43백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

편성되었고 

    - 보건소 결핵관리사업,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 8억 32백만원 

확정 및 변경내시되어 반영하였고, 임시 예방접종(백일해)사업에 28백만원을 신규

사업으로 증액 편성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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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,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7개사업 2억 2백만원이 

감액되었고

    - 에이즈예방관리사업 등 75건의 국․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억 77만원이 

편성되었음.

〈 건강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편성 내역 〉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
%

방역소독사업 484,846 474,666 10,180 2.14
<성립전 포함>
(성립전)돌발해충방재지원비 
시비(100) 보조금 7백만원

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19,817 218,649 1,168 0.53
<변경내시>
국·시·구비 매칭 보조금 

의료기관 결핵환자 

관리지원
116,436 155,248 △38,812 △25.0

<변경내시>
국비(100) 보조금 

국가예방접종실시 5,452,709 5,533,512 △80,803 △1.46
<확정내시>
국·시·구비 매칭 보조금 

임시예방접종사업 429,957 401,225 28,732 7.16

<신규>
‘25년 하반기 임시예방접종 
신규사업(백일해 백신구입 
및 백신냉장고구매)   

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3,551,171 3,598,830 △47,659 △1.32
<변경내시>
시·구비 매칭 보조금 
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

지원사업(전환사업)
1,884,702 1,587,104 297,598 18.75

<확정내시>
시·구비 매칭 보조금 

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

지원사업
523,748 545,350 △21,602 △3.96

<확정내시>
국·시·구비 매칭 보조금 

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

환아관리
98,555 45,434 53,121 116.9

<확정내시>
국·시·구비 매칭 보조금
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

의료비 지원
118,743 55,000 63,743 115.9

<변경내시>
국·시·구비 매칭 보조금 

서울형 산후조리경비 

지원
1,687,000 1,443,000 244,000 16.91

<변경내시>
시·구비 매칭 보조금 
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383,131 226,365 156,766 69.2
<변경내시>
국·시·구비 매칭 보조금 

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20,000 0 20,000 100

<신규> <성립전 포함>
국50·구비50 매칭 보조금
‘25년 보건복지부 요실금 
치료지원사업대상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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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) 의약과

   (단위 : 천원)

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
%

일 반 회 계 5,748,018 5,382,852 365,166 6.78

   ◦ 의약과 소관 세출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.78%인 3억 65백만원이 증액되

었으며, 주요내역으로

     -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, 구민곁에 힘이 되는 약료서비스 운영 사업 등 

       3건 47백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 

     - 소아 야간휴일진료센터 지원사업 등 5개사업 2억 2백만원이 확정내시 등으로 

증액 되었고  

     -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,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5개사업 3억 18백만 원이 

감액 되었고

     - 구조 및 응급처리교육 사업 등 45건의 국․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34백만원이 

편성되었음.

세부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
%

인력운영비(동행센터 

방문건강관리사업)
1,077,981 1,063,690 14,291 1.34

<확정내시>
시(100)비 보조금 

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,477,236 0 2,477,236 100
국비: 32건 10억 64백만원
시비: 43건 14억 12백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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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 의약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편성 내역 〉
(단위 : 천원)

 4) 보건위생과

   (단위 : 천원)

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
%

일 반 회 계 868,663 857,442 11,221 1.3

   ◦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.3%인 11백만원이 증액 

되었으며, 주요내역으로

     - 유해업소 집중단속 추진 4백만원이 감액되었고

     -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등 7건의 국·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백만원이 

       편성되었음.

세부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
%

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
지원

60,000 76,740 △16,740 △21.8
<확정내시>
국·시·구비 매칭 보조금 

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3,000 0 3,000 100
<성립전><확정내시>
시비(100) 보조금 교부

구민 곁에 힘이 되는 
약료서비스 운영

62,640 0 62,640 100

<성립전 포함> <확정내시>
(성립전)공공심야약국운영비 
43백만원
국50:시50·매칭 보조금

소아 야간휴일진료센터 
지원사업

180,000 0 180,000 100

<신규> ‘25년 소아 야간·휴일 
진료센터 운영 지원사업 
하반기 보조금 교부
국50:시50 매칭 보조금 

전국민 마음투자 
지원사업

472,050 742,150 △270,100 △36.4
<변경내시> 
국·시구비 매칭 보조금  

지역사회기반 
자살예방사업

96,940 107,840 △10,900 △10.1
<변경내시>
시·구비 매칭 보조금
기간제 근로자 수당 구비 증액

인력운영비
(정신건강복지센터 

인건비)
766,236 786,236 △20,000 △2.54

<확정내시>
시·구비 매칭 보조금

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34,709 0 434,709 100
국비 :16건 2억  9백만원
시비 :29건 2억 25백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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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 보건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〉
  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
%

유해업소 집중단속 추진 13,900 17,600 △3,700 △21.0
유해업소 감소에 따른 
사업비 감액

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,921 0 14,921 100
국비 : 3건  2백만원
시비 : 4건 13백만원

 5) 보건지소

   (단위 : 천원)

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
%

일 반 회 계 1,401,021 1,373,705 27,316 1.99

   ◦ 보건지소 소관 세출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.99%인 2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

주요내역으로   

     - 어르신 만성질환관리 장수누리터운영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백만원을 

        증액 편성하고

     - 재활보건사업 등 6건의 국․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.

〈 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편성 내역 〉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비 고
%

어르신 만성질환관리 

장수누리터 운영
25,000 0 25,000 100

<신규> <공모선정>
 시비(100) 보조금 교부

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,316 0 2,316 100
· 국비 : 2건 308천원
· 시비 : 4건 2,008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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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검토결과

  ◦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2회‘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’을 검토한 결과,

   - 추가경정 예산은 국·시비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·감분과 보건청사 

유지 운영, 방역소독사업 등 사업별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고, 공모사업 선정(2개

사업) 등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비,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

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편성사유 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사료됨. 


